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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전산세무 2급

의제매입세액공제 개정사항 안내

<2022년 전산세무 2급 –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정사항 안내>

부가가치세 세법 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이 법인의 경우 40%에서 50%로 변경되었습니다.

2022년 해커스 전산세무 2급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에 있는 추록으로 보완하여 학습하시기 

바랍니다.

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이므로,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도 문제 자료에서 개정사항

에 대한 안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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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ge 위치 수정 전 수정 후

425 상단

(05. > (5) 한도 > 주석 1)

(*1) 법인:40%, 개인:45~65%

(05. > (5) 한도 > 주석 1)

(*1) 법인:50%, 개인:55~75%

529 중간

(09. > 기출확인문제 > [자료2])

ㆍ올해 제2기(7.1.~12.31.)의 음식업 매출과 

관련한 공급가액은 437,500,000원(제2기 

예정 공급가액:179,500,000원, 제2기 확

정 공급가액:258,000,000원)

(09. > 기출확인문제 > [자료2])

ㆍ올해 제2기(7.1.~12.31.)의 음식업 매출과 

관련한 공급가액은 350,000,000원(제2기 

예정 공급가액:143,600,000원, 제2기 확

정 공급가액:206,400,000원)

530 중간

(09. > 기출따라하기 > (1) > ② > 의제매

입세액의 한도 > 주석 1)

(*1) 법인:40%, 개인:45~65%

(09. > 기출따라하기 > (1) > ② > 의제매

입세액의 한도 > 주석 1)

(*1) 법인:50%, 개인:55~75%

530 - (09. > 기출따라하기 > (1) > ② 를 아래와 같이 수정)

② 올해 제2기 전체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한도

   

구분 7.1.~9.30. 10.1.~12.31. 합계 한도율 공제율 세액

㉠ 대상 매입가액 74,200,000 110,000,000 184,200,000 - 6/106 10,426,415(*2)

㉡ 음식점업 과세표준 143,600,000 206,400,000 350,000,000 50%(*1) 6/106 9,905,660(*3)

한도 (= Min[㉠, ㉡]) - - - - 9,905,660

   (*1)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50%를 한도로 함

   (*2) 대상 매입가액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금액 = 대상 매입가액 × 공제율 = 184,200,000 × 6/106 = 

10,426,415원

   (*3) 과세표준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한도 = 과세표준 × 법인한도율 × 공제율 = 350,000,000 × 50% ×

6/106 = 9,905,660원

   ▶ 의제매입세액의 한도

      
의제매입세액의 한도 =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× 일정률(*1) × 공제율 

       (*1) 법인 : 50%, 개인 : 55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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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ge 위치 수정 전 수정 후

531 - (09. > 기출따라하기 > (2) > ⑤ 를 아래와 같이 수정)

⑤ 가.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등에서, 예정분란에 ”143,600,000”, 확정분란에 

“206,400,000”, 한도율란에 “50/100”(*1), 당기매입액란에 “184,000,000”(*2) 을 입력한다.

   (*1) 법인의 경우, 한도율 란에 “50/100“이 자동 반영됨

   (*2) 당기매입액 = ~

Page 위치 수정 전 수정 후

532 중간

(09. > 기출따라하기 > (2) > ①~⑦ 화면캡

처 에서)

ㆍ과세표준 > 합계   : 437,500,000

ㆍ과세표준 > 예정분 : 179,500,000

ㆍ과세표준 > 확정분 : 258,000,000

ㆍ대상액 한도계산 > 한도율 : 40/100

(09. > 기출따라하기 > (2) > ①~⑦ 화면캡

처 에서)

ㆍ과세표준 > 합계   : 350,000,000

ㆍ과세표준 > 예정분 : 143,600,000

ㆍ과세표준 > 확정분 : 206,400,000

ㆍ대상액 한도계산 > 한도율 : 50/100

546 04.

(핵심기출문제 > 04번 > (표) > 추가자료 > 

첫 번째 점)

ㆍ제2기 예정 과세표준은 8,750,000원이며, 

제2기 확정 과세표준은 14,000,000원이

다.

(핵심기출문제 > 04번 > (표) > 추가자료 > 

첫 번째 점)

ㆍ제2기 예정 과세표준은 7,000,000원이며, 

제2기 확정 과세표준은 11,200,000원이

다.

547 중간 (핵심기출문제 > 04번 > 해설 > 세 번째 점, 네 번째 점을 아래와 같이 수정)

ㆍ한도 계산을 위하여 과세기간 전체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다.

   - 과세표준 : 예정분 7,000,000원, 확정분 11,200,000원

   - B. 당기매입액 = 예정분 + 확정분 = 2,600,000 + 10,000,000 = 12,600,000원

   - 이미 공제받은 금액(예정신고분) = 100,000원

ㆍ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보고 메뉴에서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.

  -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= Min[㉠, ㉡] - ㉢ = 250,000원

     ㉠ 전체 과세기간의 대상 매입가액 × 공제율 = 12,600,000원 × (4/104) = 484,615원

     ㉡ 전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× 일정률 × 공제율 = 18,200,000원 × 50% × (4/104) = 350,000원

     ㉢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= 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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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7 하단

(핵심기출문제 > 04번 > 정답화면 > 화면캡

처 에서)

ㆍ과세표준 > 합계   : 22,750,000

ㆍ과세표준 > 예정분 :  8,750,000

ㆍ과세표준 > 확정분 : 14,000,000

ㆍ대상액 한도계산 > 한도율 : 40/100

(핵심기출문제 > 04번 > 정답화면 > 화면캡

처 에서)

ㆍ과세표준 > 합계   : 18,200,000

ㆍ과세표준 > 예정분 :  7,000,000

ㆍ과세표준 > 확정분 : 11,200,000

ㆍ대상액 한도계산 > 한도율 : 50/100

851 3-(1)번

(제91회 기출문제 > 실기편 > 3-(1)번 > 자

료 > 네모박스 > 2)

2. 제1기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은 

15,000,000원이며, 확정신고시 과세표준

은 20,000,000원이다.

(제91회 기출문제 > 실기편 > 3-(1)번 > 자

료 > 네모박스 > 2)

2. 제1기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은 

12,000,000원이며, 확정신고시 과세표준

은 16,000,000원이다.

해답집

60

3-(1)번

해설

(제91회 기출문제 해설 > 실기편 > 3-(1)번 

> 화면캡처 에서)

ㆍ과세표준 > 합계   : 35,000,000

ㆍ과세표준 > 예정분 : 15,000,000

ㆍ과세표준 > 확정분 : 20,000,000

ㆍ대상액 한도계산 > 한도율 : 40/100

(제91회 기출문제 해설 > 실기편 > 3-(1)번 

> 화면캡처 에서)

ㆍ과세표준 > 합계   : 28,000,000

ㆍ과세표준 > 예정분 : 12,000,000

ㆍ과세표준 > 확정분 : 16,000,000

ㆍ대상액 한도계산 > 한도율 : 50/100

해답집

60

3-(1)번

해설

(제91회 기출문제 해설 > 실기편 > 3-(1)번 > 화면캡처 밑에 있는 산식을 아래와 같이 수

정)

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제율 : 4/104

ㆍ당기매입액 : 예정분 4,680,000 + 확정분 15,000,000 = 19,680,000원

ㆍ이미 공제받은 금액(예정신고분) : 180,000원

ㆍ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= Min[㉠,㉡] - ㉢ = 358,461원 

   ㉠ 전체 과세기간의 대상 매입가액 × 공제율 = 19,680,000 × 4/104 = 756,923원

   ㉡ 전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× 일정율 × 공제율 = 28,000,000 × 50% × 4/104 = 538,461원

   ㉢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= 180,000원


